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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의 선거운동은 금지됩니다.

※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단체활동 관련 할 수 없는 사례 

  단체(향우회·동창회, 정당의 후원조직 및 종교·친목단체 등)의 대표자가 회원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

이나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후보자의 선거지원이나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단체와 정당 또는 후보자 공동명의의 홍보물 제작·배포를 통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단체가 특정인을 재외국민후보 추대 명목으로 재외국민으로부터 지지·서명을 받는 행위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단체활동 관련 할 수 있는 사례

  단체의 대표자·임직원·구성원(‘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외)이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를 

표명하지 않으면서 

    개인자격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발송 

    선거운동기간(제18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 2012. 11. 27.∼12. 18.까지)중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자신의 명의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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